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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인돌봄의 이주민 종사자와 노인돌봄 정책 변화

고령사회에서 노인돌봄은 주요한 과제이나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은 중고령 여성 및 이주민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중 중국동포 등 이주민 노인돌봄 종사자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적 돌봄인 간병인의 경우 자세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략 

70~80%가 이주민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돌봄에서 종사하는 이주민들은 주로 50대 이상 여

성들로 이들은 한국 사회 이주 이후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이후 노인 돌봄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적 돌봄인 간병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점차 해당 분야의 노동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2008년 

장기요양보험에 이어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적 돌봄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 변화는 주로 기존 간병인 일자리의 질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구로구 이주민의 주요 계층이 중국동포 등 

노동 이주자라는 점, 특히 50~60대 이상의 여성 이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는 구로구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결혼이주민 위주의 취·창업 지원과 한계

2021년 현재 이주민 일자리 지원은 주로 결혼이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여성가족부 및 산하 기관에서 시행되는 결혼이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네트

워크 형성 및 자립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구로구 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통·번역가 

양성 등의 형태로 결혼이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이후 2020년 1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만큼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주요한 일자리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격증 취득 이후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혼이주민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를 

원하나 이주민 수요가 높은 재가방문은 사실상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다. 즉 

결혼이주민 집단의 욕구에 맞지 않는 것이다.



2 요약

구로구 이주민 특성과 요양보호사 양성의 필요성

결혼이주민 집단과 달리 중국동포, 50대 이상, 여성 등 구로구의 주요 노동 이주민 집단은 돌봄 

문제 등으로 인해 낮은 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실제로 요양보호시설

에서 근무하는 이주민은 전체 79%가 중국동포 등 중국계로 확인되었으며 50대 이상이 87%, 

시간제의 비중이 62.8%로 조사되었다. 즉 구로구 이주민의 집단 특성과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채용 수요가 맞물리는 것이다.

이주민 종사자를 채용한 시설에서는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문제(30.2%)가 이주민 종사자

의 단점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구로구 이주민의 경우 10년 이상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며 정착

한 케이스가 많아 해당 문제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가감될 것이다. 또한 이주민 종사자의 

장점으로 꼽힌 성실한 근무태도(45.4%)는 구로구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취업에 매우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지원 필요

구로구에서 거주하며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이주민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4대 보험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매우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후속지원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요양보호사 진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에 대한 홍보 및 전담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이 

그 예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의 연계 아래 야간 수강반 개설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이주민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주민 

요양보호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인증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로구의 경우 상호문화정

책과에서 ‘다문화 착한가게’를 제도화하여 시행 중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로구에서 이주민을 채용하는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주민 요양보호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주민 요양

보호사에 대한 안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문화적·언어적 갈등사례 전파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 발굴을 통한 가이드북 제작 및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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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 이 연구는 구로구 거주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중심으로 이주민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자료와 구로구 이주민 현황과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자료 및 이주민 요양보호

사, 요양보호센터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민 취·창업지원의 성격과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해외 및 국내 지자체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구로구의 제반 

환경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짐

◦ 이와 함께 실제 활동 중인 구로구 거주 이주민 요양보호사들 및 이들을 채용 중인 시설장과의 개별 

면담 및 분석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취업과정에서의 문제 확인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과 방향을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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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취·창업 지원 정책

1_이주민 취·창업 지원 정책 현황

1) 취·창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 이주민이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

하는 과정이자,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고 차이와 다양성

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임(신지원, 2011)

◦ 이중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이자 동시에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지방정부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취·창업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착

을 유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노동을 통한 이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이것은 이주민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및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지방정부는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취·창업 지원 정책의 특성과 한계

◦ 2021년 현재 취·창업 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정책은 크게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구성되었으며, 자립역량 강화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이 수행하고 

있음

부처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운영
-다문화가족 민·관 협력 사업으로 결현이민자 대상 부모학교(검정고시) 및 ICT 교육반 운영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시 다문화 강사 양성,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제공

법무부 -결혼이민자 특성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 활용 및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속 운영

교육부 -결혼이민가족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 홍보

(여성가족부 2021)

[표 1-1] 중앙 부처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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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새일센터를 통한 집단상담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적응까지 통합 사례관리 확대를 꾀하고 있음

[그림 1-1]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절차(여성가족부, 2021)

◦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민자 네트워크 및 

무지개다리 사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활용한 자조모임 활성화로 이루어짐

◦ 광역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우 지역 특화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업기회 제공 및 의견 

청취,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혼이민

자 위주의 취·창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지자체 사업 내용

인천 -결혼이민자 대표회의(16명)을 통해 시책 안내 및 의견청취

대구·인천·광주 울산·충남 등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활동 ‘세계이야기 톡! talk!’,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다은봉사단팀’, ‘무지개 

사랑방’ 등 운영

경기·대구·전남 등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 및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부산 -부평깡통야시장 다문화음식 구간 조성 등 다문화음식 매대 운영

경북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전 지자체
-새일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운영 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 적합직종 발굴 및 

직업휸련 등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여성가족부 2021)

[표 1-2]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취·창업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더 지역친화

적임. 실제 2021년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민간산학 협업 다문화여성 취업지원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와 제주도 서귀포시

의,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必’ 등과 같은 취·창업 지

원 모델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복지타임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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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취·창업 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은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수행과 자기 개발, 장기적으로 노동 인력 

확보 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다만 결혼이민자 위주의 지원 정책은 실제 노동이주로 한국사회에 

진입하여 정착 중인 이주민들의 욕구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주요한 이주민 집단 중 하나인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사회의 정착률이 높은 편. 이들은 2~30

대에 한국에 들어와 건설 및 식당 및 가사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됨. 하지만 이와 같은 일자리들은 

노동의 강도가 높아 나이가 들어도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들에 

대한 재 취·창업 정책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확인되지 않음

2_구로구의 이주민 취·창업 지원

1)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위주

◦ 구로구의 이주민 취·창업 지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결혼이주민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자립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이주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형태로,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로화원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에서 위의 사업들이 확인되었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2014년 결혼이주민에 대한 커피바리스타, 라떼아트 교육을 시작으로 

2016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실무, 고객관리 CS, 2017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

제무역사무원, 2018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글로벌무역행정사무원 등을 취업지

원을 실시하였음. 또한 ‘레인보우 해피잡 협동조합’ 과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다문화 

이해교육과 문화, 놀이 등을 지역 내에 전파하고 있음

[그림 1-2] 레인보우 해피잡 활동(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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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로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이 중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과거 통·번

역가 양성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관명 지원 사업 내용 형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글로벌무역행정사무원 양성
- 레인보우 해피잡 협동조합 지원

취·창업 지원

구로건강가정다문화기족지원센터

- 통·번역서비스
- 생활한국어 교육
- TOPIK 교육
- 초기정착지원사업

자립 역량 강화

- 국가별 자조모임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구로화원종합사회복지관

- 결혼이주여성 통·번역가 양성 취·창업 지원

- 결혼이주여성 말하기 수업 지원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강의
-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필기교육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 체험
- 결혼이주여성 생활수기 공모전
- 선주민-이주민 상생 프로젝트

사회참여 기회 학대

[표 1-3] 구로구 기관별 취·창업 지원사업

◦ 이처럼 구로구의 이주민 취·창업 지원은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취·창업 지원보다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가 주로 확인되고 있음. 또한 주요

한 구로구의 이주민 집단인 중국동포 등의 재취업과 같은 취·창업 욕구에 제대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

움. 즉 구로구에서 수행된 이주민 취·창업 지원은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진행되었기에 구로

구의 특성에 맞는 이주민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상호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린 정책 지원 필요

◦ 구로구는 2020년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하였음. 상호문화도시에 선정된 도시들의 경우 이주

민이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구로구 역시 이와 같은 상호문화

도시 특성에 부합함 

◦ 구로구의 이주민 집단은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노동을 통한 이주민의 진입

과 정착 비중이 큼. 곧 이주민의 지역 정착과 내국인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서 취업과 창업 등 이주민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 함.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주민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른 재취업 등의 정책 역시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상호문화도시 지표 평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상호문화도시 지표에서 ‘비즈니스 및 노

동시장’에 대한 문항은 해당 지역에서 이주민의 취·창업에 있어 도시의 기반 환경이 얼마나 친화적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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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내용

비즈니스 및 노동시장

- 고용에서 다양성과 차별금지를 목표로 하는 기업조직의 존재
- 민족적, 문화적 소수집단 비즈니스 주류경제 편입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재화와 용역 조달과 관련하여 다양성 전략을 지닌 회사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호도

[표 1-4] 상호문화도시 노동시장 관련 지표

◦ 구로구는 구로디지털단지가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IT 기업이 많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구로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주민 집단의 다수를 차치하는 중국동포의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일자리 

유지 등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구로구의 이주민 정착에 있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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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인돌봄과 이주노동자

1_국내 노인돌봄시장과 이주노동자

1) 노인돌봄시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수요

◦ 국내 노인돌봄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요는 주로 ‘간병인’에 치중되어 있었음. 이것은 과거 노인돌봄

시장이 형성되면서 개인간병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재가나 시설 모두 간병은 사실상 24시간 대상

자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았기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되면서 이주노동

자 위주로 노동시장이 재편 됨

◦ 간병과 같은 노인돌봄시장은 5~60대 이주민 여성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이것은 기존 가사 서비스업이

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던 이주민들이 노동 강도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된 것에 기인 함

◦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개인간병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노인요

양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여전히 이주민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됨

에 따라 간병서비스의 축소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사적 간병을 대체한 공식적인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이주민 자격 취

득이 허용되었음. 2021년 현재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재가방문기관의 경우 

일자리 업무 강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임

재가방문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취업 가능
-자격을 취득한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

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구직 가능

-노인요양시설대비 잦은 이직 및 근로조건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 진입장벽이 낮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취업 가능
-자격을 취득한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

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구직 가능

개인간병인의 돌봄노동서비스 노인요양병원의 간병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제도화 이후 일자리 수요 축소
-비제도화된 일자리로 이주노동자 위주로 일자리가 재편되었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취업 가능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대부분 

민간소개소를 통한 소개라는 접에서 불법적 고용 해당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아 이주인력의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근로

조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수요가 큼

김유휘(2019) 재구성

[표 2-1] 노인돌봄과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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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서비스의 간병인과 이주노동자

◦ 간병은 환자나 노인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과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됨

◦ 간병은 기존 가족 내에서 수행되었던 노인 및 환자돌봄이 노동시장에 의해 대체되면서 생겨난 직종으

로, 공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생겨나기 전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비공식

적인 돌봄노동으로 볼 수 있음

◦ 간병 노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간병인, 간병사로 불리고 있으며, 법적으로 간병인은 병원, 요양소 및 기

타 관련기관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음(통계청, 2021) 간병인

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로서 이해되며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에 의한 

안정망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간병 노동은 공적 영역인 아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적인 제도와 교육이 사실상 전무 하며,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간접 고용 

위주이기에 근로 조건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음. 즉 간병은 돌봄노동 중에서도 노동 조건이 열

악한 업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간병 노동은 노동 조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돌봄 영역으로써, 

50대 이상의 중국동포여성들이 주로 간병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다만 사적 영역인 간병의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통계는 제시하기 어려우나, 간병 영역 전반에서 이주민의 비중이 7~8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송인식, 2019) 

◦ 이처럼 간병 노동은 중국동포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증가 

및 중국동포들이 주로 활동하는 요양병원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요구 등 공적 돌봄의 확대

가 간병 일자리의 수요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 2007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을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의미

◦ 2021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8,318개소에서 

2021년 총 25,531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국민건강보험,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달체계는 크게 ‘시설급여기관’ 및 ‘재가급여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가기관이 2021년 기준 

19,725개소로 전체의 77.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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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설급여기관 재가급여기관 총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7년 5,304 26.0 15,073 74,0 20,377 100

2018년 5,320 25.0 15,970 75.0 21,290 100

2019년 5,543 22.2 19,410 77.8 24,953 100

2020년 5,752 22.7 19,621 77.3 25,383 100

2021년 5,859 22.6 20,065 77.4 25,924 100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표 2-2] 장기요양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지칭.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으로 간병인과 유사한 업무 형태를 보임.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간병인

과 달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그리고 채용 역시 기관에 의해 

직접 고용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 역시 간병인과 차이가 있음 

◦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서 이주노동자의 진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 역시 정책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2014년 이후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역시 허용되었는데, 이는 돌봄노동에 진입하는 이주노동자가 중국동포 위주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자 등 

점차 다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 비자 및 변경 내용

2008년 - 거주(F-2)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허용

2009년 - 재외동포(F-4) 비자, 영주(F-5) 비자 허용

2010년 - 한국어능력 시험 합격자 규정 삭제

2014년 - 결혼이민(F-6) 비자 허용

[표 2-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능 비자

◦ 간병인처럼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나 이들을 고용한 시설에 대한 통계는 아직 전무한 실정 

◦ 다만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대략적인 확인을 할 

수 있음. 2021년에 수행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김유휘, 2021)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이주민은 중국동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여성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여성의 비

중이 높은 돌봄노동 일자리의 특성이 확인됨 

◦ 연령대는 50대가 45.7%, 60대 이상이 40.7%로 50대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양보호사가 간병과 같은 이주민의 일자리 지속을 위한 재취업 형태의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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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유형
현황

빈도(명) 비율(%)

출신국

중국(동포) 165 64.0

중국 39 15.1

일본 30 11.8

베트남 9 3.5

필리핀 4 1.6

미국 4 1.6

캐나다 1 0.4

기타 6 2.3

성별
남성 6 2.3

여성 252 97.7

연령대

20대 1 0.4

30대 12 4.7

40대 22 8.5

50대 118 45.7

60대 이상 105 40.7

김유휘(2021)

[표 2-4] 이주민 종사자 현황

◦ 기관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원에 따른 자연스런 채용이 75.0%, 한국인 종사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9%로 나타났는데(김유휘, 2021),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편이기에 인력난에 따른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 됨

◦ 해당 연구에서 외국인 종사자 채용의 장점으로써 성실한 근무태도를 가장 높게 뽑았으나 특별한 장점이 

없다고 언급한 경우 역시 적지 않았음. 반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많았지만, 언어 문제와 의사소통(11.6%) 및 문화적 차이(18.6%)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주민 채용의
장점

빈도
(명)

비율
(%)

이주민 채용의
단점

빈도
(명)

비율
(%)

낮은 이직률 12 7.0 언어문제 및 의사소통 20 11.6

장시간 근로(연장근로 등) 11 6.4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32 18.6

유연한 근무시간 9 5.2 낮은 업무 이해력 7 4.1

우수한 업무능력 2 1.2 근무태도 분량 3 1.7

성실한 근무태도 78 45.4 이용자 서비스 불만 제기 7 4.1

낮은 임금 및 노무 비용 2 1.2 고용 절차 등 행정 문제 12 7.0

이용자 만족도 높음 6 3.5 별다른 어려움 없음 91 52.9

특별한 장점 없음 52 30.2

합계 172 100.0 합계 172 100.0

김유휘(2021)

[표 2-5] 이주민 채용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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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

◦ 국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진입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음. 즉 기존 이주민 취·창업 지원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요양보

호사 양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요양보호사 양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과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체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

◦ 물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이주한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노동이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취·창업 지원이 필요함. 또한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일자리 욕구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양보호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가족지원포털인 다누리 포털에 공시되었던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는, 2011년 3개 지자체에

서 2020년 15개 지자체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은 요양보호사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을 수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 비율이 높은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나타난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개수)

◦ 다만 서울 역시 5개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결혼이주민이 많아 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양성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을 쓰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양성된 이주민 요양보호사의 취업 및 지속적 활동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보호사 자격

증 취득 이후 일자리 연계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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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외의 노인돌봄 이주노동자 유입과 양성

1) 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돌봄 이주노동자

◦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노인돌봄 영역에서 이주민의 진입을 허락하였음. 이 중 독일의 경우 게르

만이라는 단일민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다가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재외동포의 귀국 및 노동

이주를 허락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있음 

◦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95년 ‘수발보험’으로 명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실시하였음 

◦ 수발보험에 종사하는 노인돌봄종사자들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돌봄 영역 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전체 돌봄 영역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박수지, 2019). 이처럼 노

인돌봄의 수입과 근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수발보험 종사자들의 경우 이주민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됨

◦ 수발보험에 종사하는 이주민 종사자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주로 현금급여를 받으며 시

설이 아닌 자택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 함

◦ 하지만 이처럼 이주민의 노인돌봄 영역 진입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이주민의 노인돌봄 영역 진입을 늘리고 있음 

◦ 먼저 기존 이주 노동자들의 이주를 좀 더 간소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으로, 전문인력 이주법을 간

소화하고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임

◦ 두 번째로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여성들의 노인돌봄 영역 진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한 사업과도 유사함. 대표적으로 독일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헤센 주의 경우 이주민 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노인돌봄 영역임

◦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쪽에서 이주민의 노인돌봄 영역 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임

2) 일본 EPA 프로그램과 일본계 브라질인

◦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기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호보험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개호보험의 서비스 전달은 개호 시설의 ‘개호복지사’ 및 ‘개호직업초임자연수 수료자’, 방문개호의 경우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개호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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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영역의 경우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해 노동력의 중심은 ‘중장년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수요 대비 개호인력의 공급이 부족. 그로 인해 일본 정부는 개호영역의 개방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함

연도 주요 내용

2016년 - 법 개정을 통해 EPA 프로그램에 개호방문 서비스 추가

2017년
- 이주노동자 개호자격 취득 및 활동 가능토록 제도 시행
- 기능실습생 허용 분야에 개호영역 추가

2018년 - 특정기능재류자격에 시설부분 개호영역 추가

[표 2-6] 개호보험 관련 일본 정책 변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간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 프로그램)을 체결하였는데,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이 EPA 프로그램 안에 개호

방문 영역을 추가하였음

◦ EPA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이주노동자들은 4년 동안 개호복지사 후보로 시설에서 근무한 뒤 개호복

지사 국가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음.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근무지를 옮기고 일본에서의 체

류를 지속할 수 있으며, 가족 초청 역시 가능 함

◦ 하지만 아직까지 EPA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보다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계 브라질인

의 개호영역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김유희, 2019). 일본계 브라질인의 사례는 노인돌봄 영역에

서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동포 비중이 높은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3_구로구 정책 환경

1) 구로구 이주민 통계

◦ 2020년 기준 구로구의 이주민 숫자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1)

◦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등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이주민 366,454명 중 전체 구로구에 거

주하는 이주민은 총 45,61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2%에 해당. 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을 포함할 경우 총 52,514명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전체 성별 및 연령별 통계를 확인해보면 이주민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남성 

27,304명 약 52%, 여성 25,210명 약 48%로 확인되었음. 이 중 요양보호사로 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40대 이상 70대 이하의 여성은 15,547명으로 조사되었음

1) 코로나 19 확산으로 출·입국이 통제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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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전체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계 52,514 27,304 25,210 45,610 24,731 20,879 6,904 2,573 4,331

0~9세 2,006 994 1,012 1,797 898 899 209 96 113

10~19세 1,100 555 545 798 413 385 302 142 160

20~29세 3,976 1,844 2,132 3,675 1,736 1,939 301 108 193

30~39세 9,610 5,108 4,502 8,495 4,740 3,755 1,115 368 747

40~49세 9,292 5,359 3,933 7,814 4,810 3,004 1,478 549 929

50~59세 14,249 7,631 6,618 12,479 6,904 5,575 1,770 727 1,043

60~69세 10,055 5,059 4,996 8,785 4,603 4,182 1,270 456 814

70세 이상 2,226 754 1,472 1,767 627 1,140 459 127 332

[표 2-7] 구로구 이주민 통계

◦ 구로구의 경우 이주민들의 체류기간이 전반적으로 긴 편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

응과 융화가 잘 되어 있음을 뜻함. 한국 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주민 중 최하 5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는 19,592명으로 조사되었음

체류 기간
전체 재외동포 재외동포 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계 45,610 24,731 20,879 17,087 8,347 8,740 28,523 16,384 12,139

1년 미만 3,060 1,704 1,356 312 155 157 2,748 1,549 1,199

2년 미만 5,527 3,160 2,367 1,068 537 531 4,459 2,623 1,836

3년 미만 8,253 5,065 3,188 1,794 952 842 6,459 4,113 2,346

4년 미만 5,879 3,492 2,387 2,372 1,332 1,040 3,507 2,160 1,347

5년 미만 3,112 1,458 1,654 1,734 749 985 1,378 709 669

10년 미만 13,128 6,461 6,667 7,782 3,669 4,113 5,346 2,792 2,554

10년 이상 6,464 3,214 3,250 2,024 953 1,071 4,440 2,261 2,179

미상 187 177 10 0 0 0 187 177 10

[표 2-8] 구로구 이주민 체류 기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의 주요한 대상으로, 2020년 통계에서 구

로구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체 110명 중 중국동포나 중국인 등 중국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계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이주민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요양보

호사 양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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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구로구 결혼이주여성 국적(명)

2) 요양보험대상자 현황

◦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로 정의 됨 

◦ 구로구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은 남성 2,248명, 여성 4,801명으로 총 7,048명이며, 65세 

이상이 6,70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요양보호대상자는 162,843명이며 이중 구로구는 강서구(11,137), 노원구(10,811), 은평

구(8,844), 송파구(8,433), 관악구(8,015), 중랑구(7,807), 성북구(7,805), 양천구(7,523)에 이어 서울

시 자치구 중 9번째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인정 현황
총계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7,049 343 6,706

남자 2,248 211 2,037

여자 4,801 132 4,669

[표 2-9] 구로구 장기요양 자격 현황_총계

◦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2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878명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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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현황
일반 감경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4,418 173 4,245 1,639 85 1,553

남자 1,435 96 1,339 459 48 411

여자 2,983 77 2,906 1,179 37 1,142

인정 현황
의료급여 기초수급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60 1 59 955 77 878

남자 16 0 5 275 50 225

여자 44 1 24 680 27 653

[표 2-10] 구로구 장기요양 자격 현황_세부내용

3) 장기요양기관 현황

◦ 2020년 현재 구로구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총 163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재가가 145기관, 시

설이 18곳으로 확인되었음

◦ 구로구의 경우 다른 지역들처럼 재가요양기관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전체 요양호보사의 90% 수준으로, 재가요양기관의 특성 상 인력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상 됨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기관의 경우 4,033명, 시설 401명 총 4,434명으로 

확인됨

합계 재가 시설

기관
대상자 
정원

요  양
보호사

기관
대상자 
정원

요  양
보호사

기관
대상자 
정원

요  양
보호사

163 1,722 4,434 145 740 4,033 18 982 401

[표 2-11]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방문요양기관이 전체 145개 중 115곳으로 나타났으며, 방문요양기관이 방문목

욕이나 방문간호 등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계에서는 중복적으로 확인되

었음

◦ 요양보호대상자의 수 대비 재가요양기관의 수는 중랑구(162)와 성북구(139)와 비슷한 수준이나 인접한 

양천구(173)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합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45

115 97 7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2 0 12

[표 2-12] 구로구 재가요양기관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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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요양보호사 진입과 자격증 취득 지원

1) 요양보호사 과정 진입과 지원

◦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이주민 요양보호사들과 구로구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시설장의 인터뷰를 종합

한 결과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진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 됨

◦ 먼저 기존 간병인 등 비공식적인 노인돌봄 일자리에서 활동하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요양보호사 자격

증을 취득하는 진입하는 형태로, 요양보호사 제도의 확립 이후 재가 및 간병의 영역에서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임.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간병 영역이 축소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욕구가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집단의 

경우 동질화할 수는 없으나 주로 노인돌봄이 아닌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노동강도에 부담을 느껴 상대적으로 저강도의 일자리를 찾거나 중년 이후 부모 돌봄 등을 이유로 한국

에 정착하는 케이스가 해당

◦ 이 중 비공식적인 노인돌봄 노동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 상대적

으로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기존에 하는 일보다 요양보호사가 낫다고 판단함(김유휘, 2021). 재가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기존의 일에 비해 임금수준의 감소가 있으나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이 명시화

되어 있기에, 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근로조건이 개선 됨.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중년층 이상

의 이주민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주요한 이유로 보임. 또한 소득행위를 하면서 부모 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로 다가옴

◦ 구로구의 경우 이주민의 자체적인 노동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인돌봄 영역에서 종사하

는 경우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자신이 자격증 대상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즉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존재

◦ 이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일차적으로 구청 소식지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지원기관을 

통한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자 등의 지원 자격이나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형태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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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취득과정과 지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교육기관에서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 실습으로 이루어짐. 해당 과정은 약 

240시간이 소요되며,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

음. 국가시험은 1년 평균 3회 정도 시험이 실시 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주민 요양보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아파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몸을 다쳐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온전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 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평균 40~80만원 정도로 요양보호교육기관의 등록 및 수강 비

용을 의미함. 즉 표준교재와 실습비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임. 해당 비용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는데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

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 노인돌봄이 아닌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였거나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은 이주

민의 경우 전문적인 용어 사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것은 단순히 해당 영역

의 전문 용어 사용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주요한 이유로 보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혼이주민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경

우 크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액 혹은 반액 교육비 지급 및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체 수강반 편성 

등으로 이어지며,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케이스도 존재함

◦ 요양보호사 양성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결혼이주민

의 경우 일반적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언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해당 

교육과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반면 결혼이주민이 아닌 중국동포 등 일반적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성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비 지급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원과의 연계

를 통해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수강반 편성 등이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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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격증 취득 이후의 지원

1) 채용과 기관 인센티브

◦ 이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이주민 요양보호사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이나 시설장 등 주변 자원

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음. 이들의 경우 자신들이 이주민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관에서 채용을 꺼려한다고 밝힘

◦ 이주민 요양보호사 고용은 주로 공개채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때문에 채용구조 상 이주민에 대한 직

접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기관의 구성원들이나 요양보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 낮은 직업의식 인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김유휘의 연구(김유휘, 2021)의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서 이주민 채용 시 겪는 어려움 중 문

화 및 태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약 20% 정도에 불과하며, 재가요양기관 실무자 FGI에서도 채용한 이주

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인되었음

◦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시설장 면담을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지역 내 대상자들이 이주민 요

양보호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비스 제공 이후 내국인 요양보호사보다 서비스 이용만족도

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 경험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기반을 둔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차적으로 실제 활동 중인 이주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긍정적 홍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채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로구의 경우 상호문화정책과에서 ‘다문화 착한 가게’를 제도화하여 수상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채용 기관에 대한 포상이나 인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시적인 채용이 아닌 지속적 채용과 활동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채용 사실 유무 등 구체

적인 실적 확인이 필요함

◦ 이주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세부적 내용이 차이가 있듯이 취업 지원의 형태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이는 요양보호사 양성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집단의 특성 및 그들이 한국

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달라 일에 대한 욕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결혼이주민의 경우 3~40대 위주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도 대졸 이상인 케이스가 많고 

전문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기에 요양원 등 시설 위주의 취업 알선이 필요함. 반면 중국

동포 등 일반적인 이주민 집단의 경우 주요 대상층이 5~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경우 손자녀나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재가 위주의 취업 알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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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 활동 중 사후지원

◦ 마지막으로 이주민 요양보호사 활동 중 사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앞서 말한 언어적·문화적 차이

가 대표적인 문제로 중국동포와 같은 이주민의 경우 한국과 거의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장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기에 서비스 제공에서 오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

◦ 실제 시설장의 면담에서도 언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요양보호 대상자와 

이주민 요양보호사가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기에 같은 단어를 두고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임

◦ 요양보호 대상자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역시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

보호 대상자들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 요양보

호사의 경우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

려움

◦ 시설장 면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자체적으로 이주민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및 문

화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구청이나 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사후지원은 이주민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 형태나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한 홍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특히 단발적인 교육보다 가이드북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이주민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 전반에 걸쳐 확대

될 필요가 있음


